
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[별표 10] <개정 2025. 7. 1.>
기능별 재난대응체제(제34조제1항관련)

기 능 구 분 내 용
비상경고

체 제
구축사항 1. 확성기·긴급방송시스템·텔레비전방송시스템·방송차량·

일제전화시스템·유인물 및 인터넷 등 지역주민에 대한 
비상경고 전파수단

2. 비상경고 임무를 담당하는 상황요원
3. 기상청 기상예보 모니터링시스템
4. 재난유형별 및 단계별 비상경고 메시지의 예시
5. 인접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비상연락

시스템
6. 긴급구조 자원봉사자의 비상연락시스템
7.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비상통지 연계시스템
8. 경찰순찰차·소방차 및 구급차 등 방송이 가능한 차량

을 이용한 비상경고전파체계
9.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에 대한 비상경고 수단
10. 그 밖에 신속한 긴급대피를 위하여 필요한 비상경고 

전파수단
대비사항 1. 비상경고임무를 담당할 직원의 지정 및 교육훈련

2. 비상경고체제의 운용연습
3. 그 밖에 비상경고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능력향상

대중정보
제공체제

구축사항 1. 대중정보센터 설치·운영계획
2. 긴급구조를 위한 실종자 정보의 수집 및 신고접수체제
3. 유언비어 통제계획
4. 방문자 관리계획
5. 보도자료의 작성 및 정보제공계획
  -진행 및 예견되는 위험요인과 위험범위
  -인명 및 재산의 피해 현황
  -재난발생원인 및 재난대처요령
  -긴급구조활동 상황
  -유언비어 통제 및 해명 정보
  -실종자 신고방법
6. 언론기관의 재난현장 취재활동의 관리계획



피해상황 
분석체제

구축사항 1.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확보한 재난상황 
정보의 수집 및 종합 분석계획

2. 효율적 상황분석을 위한 표준 상황분석 기법 및 서식
3.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통신체계
4. 정보수집 및 상황분석을 위한 연습계획

구조진압 
체 제

구축사항 1.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의 수립 및 관리
2. 긴급구조현장지휘대 요원 및 출동대원의 교육훈련
3. 현장 지휘통신수단의 확보
4. 그 밖에 구조·진압활동에 필요한 사항


